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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개정이유 주요내용

생태ㆍ경 보 지역 등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 인 보 증진을 하여 종 의 생물

다양성 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변경하여 정부가 토지의 소유자･ 유자 는 리

인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

결을 권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생물다양성보 이용에 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806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종 의 생물다양성 리계약 청약서를 생태계서비

스지불제계약 청약서로 변경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국방부고시제2020-19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 련 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9-28호(2019.12. 6.)

2. 련 근거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한 법률｣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 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같은 법 시

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9일

국 방 부 장

1. 사업의 명칭

육군 1사단 마정리 임진리·장산리 소 이 사업

2. 사업의 개요

경기도의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라 편입되는 소 이 사업(기부 양여사업)

3. 사업 정지역의 치 면

경기도 주시 군내면 백연리 344-5번지 등 11필지 21,735㎡

4. 사업의 시행기간

◦ 당 : 2017. 12. 4. ~ 2020. 12. 31.

◦ 변경 : 2017. 12. 4.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경기도지사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경기도청)

◦ 연락처 : 031 - 8030 - 2662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변동 없음

※ 사업계획 토지 세목에 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담당자(☎031-8030-26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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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음악 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번호

곡명/

음악 일명
음반물제명 가수명 제작사/수입사

심의․

결정기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20-43

31

척 (Feat. 배병철

& 박창규 &

장재 ) (Prod.

by jrmy.)

별 달 우주 비츠민

제작사:

Sensi Music/

유통사:주식회사

뮤즈 랫폼

청소년

보호

원회

200111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32

WANT (Prod.

by PIGIE &

Lemac)

WANT PIGIE

제작사:P.Zone/

유통사:주식회사

루미 트

엔터테인먼트

청소년

보호

원회

200112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환경부고시제2020-115호

취소고시

보 제19763호(2020. 6. 2.)에 게재된 “화학물질확인 제외기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차법」

제46조, 「훈령· 규 등의 발령 리에 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차 이행 후 재게시하고자 취

소합니다.

2020년 6월 9일

환 경 부 장

◉여성가족부고시제2020-2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 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9일

여성가족부장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매․ 여․배포하거나 시

청․ 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 방의 나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매나 여를 하여 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반 : 2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원 이하의 벌 (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반 : 2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원 이하의 벌 (동법 제59조 제2호)

다. 매 지 등의 반 : 3년 이하의 징역 는 3천만원 이하의 벌 (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